
■ 환경보건법 시행령 [별표 1의3] <신설 2024. 9. 19.>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13조의8 관련)

1. 일반기준

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

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.

2. 개별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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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법 제20조의4제3항

에 따른 지정 기준

에 적합하지 않게

된 경우로서 환경보

건 지원사업의 수행

에 필요한 전담조직

및 전담인력을 확보

하지 않은 경우

법 제20조의6
제1항

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

나. 법 제20조의4제3항

에 따른 지정 기준

에 적합하지 않게

된 경우로서 환경보

건 지원사업의 자금

운용 능력 등 재정

적 능력과 제13조의

5제5항에 따른 전자

시스템의 구축ㆍ운

영에 관한 능력 등

기술적 능력을 갖추

지 않은 경우

법 제20조의6
제1항

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


